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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      점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

□ 사건의 경과

1. 원고는 한약재 제조․도매업자로서 피고로부터 한약재를 공급받아 옴.

2.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2회에 걸쳐 원고를 대신해 결제한 어음대납금

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여,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

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,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됨.

3. 이후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, 법원

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.

4. 위와 같이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원고는, 위 지급명령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

하였고, 위 지급명령상의 물품대금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닌 원고 운영의 법인의 채무이며,  

실제 채무액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, 위 강제경매절차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

의의 소를 제기함.

□ 판결의 요지

  ◦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, 이미 집

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취소는 위와 같은 집행력을 배제한 원고승소 확정판결 정본을 

집행기관에 제출하여 개개의 집행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집행권원의 집행

력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와 개개의 집행행위 배제를 구하는 청구와는 전부청구와 일

부청구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, 개개의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

법하다.

  ◦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지급

명령에 기하여 이루어진 부동산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

사례.


